
-지하철 연결통로 업무확약 관련-

광주광역시 특정감사 결과

Ⅰ. 감사개요

  1. 감 사 명 : 지하철 연결통로 업무확약 관련 특정 감사

  2. 감사범위 : 지하철 역사 연결통로 개설 업무 적정성 등

  3. 감사기관 :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

  4. 감사기간 및 감사반

   가. 감사기간 : 2018. 7. 31. ~ 8. 3.

   나. 감 사 반 :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등 3명

Ⅱ. 감사결과

  1. 지적사항 : 1건(지하철 연결통로 개설 업무처리 부적정)

  2. 처분사항 : 행정상 처분 1건, 신분조치인원 2명

   

행정상 처분 신분조치인원

계 주의 계 중징계 기관장경고

1건 1건 2명 1명 1명

Ⅲ. 지적사항 세부내역 (1건)

  1. 제목 : 지하철 연결통로 개설 업무처리 부적정



  2. 지적내용

    - 공사에서는 외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시 “업무협약 관리기준”에 

의거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부서협의 등을 거쳐 사장 서명으로 협약

을 하여야 함

    - 하지만, 20○○.○○월 당시 ☆☆☆☆역 역장이었던 ○○○은 ㈜◇◇

◇◇(대표이사 △△△)로부터 신축 오피스텔과 지하철역사를 연결하는 

통로개설 업무확약 요청이 오자 관리기준에 의한 업무권한 등 제반사항 

검토, 부서협의, 사장보고 없이 단독으로 확약서를 작성․서명하였음

    - 이로 인하여 해당 확약서는 “☆☆☆☆역 □□□□□” 분양광고에 

사용되어 연결통로 개설이 확정된 것으로 홍보되고 이에 대한 민원이 

제기되는 등 공사의 신뢰저하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

  3. 조치할 사항

   가. 행정상 주의

    - ☆☆☆☆역에서 체결한 업무확약서(20○○.○○.○○.)에 대한 적절한 

대책을 강구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

교육을 실시하고「업무협약 관리기준」을 준수하도록 조치

   나. 중징계 처분

    - 관련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

대하여 「인사규정」제50조의 규정에 따라 “중징계” 처분 요구

   다. 기관장 경고

    - 지하철 연결통로 개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민원이 제기

되었음에도 사실파악을 못하였고, 사실관계나 경위 등을 조사하지 

않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‘기관장 경고’


